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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(추진 배경)  ֖ *  ұ   ֖    ԁ   

   ֖   ,  љ    
 

 *  ╩     ֫  Ӏ(  125 1 1 ) 

 

◈ (추진 경과) ֖        љ  ֶ     

   ֖  љ ( 22.6.10.) 23.7.1. 시행 

 ●   ֖   љ  ֖ ( 2ɳ3.2.28.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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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적용대상자(노무제공자)  

 ●   특고 전속성 요건을 폐지 ֖,  

   ֖     노무제공자    

   ※ (플랫폼종사자)     ֫   

 ● 노무제공자    Ό      Ὼ    

    ֫  ,    , ֫    

    ֖     

    ҭ    ֫  н   

         18љ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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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서 화물차주(   83 5 14 ) 

 ●  ( , ђ ,  ) ᴺ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

      에 따른 모든 화물차주  (  ұ  용차 화물차주 포함) 

 ● ֶ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중 견인형과 사다리차를 포함 

   ※   ḱ , н  ḱ , ұ           

 

  

( ) 화물차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   о   

    ╩     . , 5 , 12    

   13    . 

 가.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

 나.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 중 견인형 자동차 또는 

  특수작업형 사다리차(     ұ   ұ  ḱ  )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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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Ề˃ᾭĪϝҊḦ ˿ϔ нỀ˃ᾭ , ♅ᴮỀ˃ᾭ פҹ Ẓ (Ề˃ᾭ˲ΞŠ„ қּ1נ) (Ề˃ᾭĪϝҊ 

ᵙ Š„ қּ1 נ)  

 

 

 

 

 

 

 

 

 * ,        사다리차   (14 ), , ,  ұ   (13 ) 

종류 유형 화물자동차 세부 유형 

화물 
자동차 

(3조1항3호) 

일반형  일반카고트럭 등 

덤프형  덤프트럭 

밴형  일반밴형자동차(탑차) 

특수용도형 

 윙바디, 냉장·냉동차량, 트랜스포터, 곡물수송차, 탱크로리, 진개덤프,  
 이사화물수송차, 급수차, ①살수차, ②직진식·굴절식  카고크레인 등 

 피견인형 차량 
 (트레일러) 

 벌크트레일러, 컨테이너섀시, 탱크, 평판,  
 코일 전용 트레일러 

덤프, 저상, 모듈, 폴 트레일러 

특수 
자동차 

(3조1항4호) 

견인형  트렉터(트레일러 연결 운송 차량) 

구난형  렉카 

특수작업형  구급차,방송중계차, 사다리차, ③고소작업차  등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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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нỀ˃ᾭ ṳᴮ֩ḞҊ ֵ нᾭἤậ ҉Ẋ Ѥ ὅἈ ỡṰ ŮἦỀ˃ ※ ᾭĪϝҊ ᵙ Š„ қּ1 נ)  

 

 

 

 

 

 

 

 

  

       

ᶹ  ╬ל
Ḥ͙Ợ(5 ) 

택배기사 

▫ʺ↔ ᶹ  
(12 ) 

ᶹ  ╬ל
ʺ♣ ἒ ∟(12 ) 

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
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화물차주 

 җ╪ג
▫ʺ↔[ ᶹ ,ᾍ ,
ᾍ↔ Ӯ] (6 ) 

ᶹ   ╬ל
 ͙Ợ 

퀵서비스기사 

유통배송기사 

택배지간선기사 

특정품목 운송기사 
(ᾎᶋ , ˆ◓,  
▫ҿ , ̇  ʋӮ) 

일반 
화물자동차 

(˸╬ ,  
Ợѻᵙ  ) 

특수자동차 
(˸╬ ,  

 Ợѻᵙ  ⱠΩ) 

ҵṒ, ᾐ↔ ӥ 
Ӯ Ḥ͙Ợ(5 ) 

건설 
현장 
화물 
차주 

(13호) 

고소 
작업차 

살수차, 
카고크레인 화물차주(14호) 

           
   (õ23.7.1. )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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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보험가입자(사업주) 

 ●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제공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적용 

   -    ֫  оо  н н    

 ● (화물 운송의 사업주) Ӊ   ֖ ᷆    

   -  ①운송사업자,②자기계약 주선사업자(인수증), ③화주(사업자) 

     * н ԁ  љ ( )   Ӻ  н  

       . н н   

   ** н љ        Ӻ  ֫  

          

 ● (보험가입자 판단 방법) н  세금계산서 상 ‘공급받는 자’ 

   -  , ḉԁ    ԁ  ֶԁ  ,  Ḋ    

    ֖  љ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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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주선사업자의 운송 형태별 보험가입자 

     

  

ᴺ  ḱԁ ( ) љ ( ) 

◓  

      

     (  ) 

 

     

     

         

       

     

ᴺ  

 

н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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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노무제공자 정보 관리 

  입직 및 이직 신고 제도 폐지 

  -    (֖ )   ֫   ֶ ( ᷊  ֶ  ֲ ) 

◈ 적용제외신청제도의 폐지 

  , ,         적용제외 

     신청제도를 폐지하고 휴업신고제도로 대체 

  -  , ֖    ḱ (֖  ֖ )    

     (ұ ḱԁ  )    

  -        Ӻ   ḱс    

      н ֲ   ֖  

  ֖  Ӻ    ֖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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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D?H?1Ẳ  нᾭἤậ ֬ọң Ĩ ěṰң  ỡṰ Ѥ ҹĨ Ừʹ ӜĿ  

қּ1 נ)   

  

ᴺ   ֖  

ḱ     

 

  

  

(  ᴺ  ) 

  
שּׁ ђ , 

֗ ֗ н  

   ḱ ,  с  ḱ  

  
(65  ), (   80  

), ᴻ   

•상실 •이직 신고 폐지 •상실신고 필요 

֖ ֖ ֖ 

  
н ֖   

실보수 

ḱ     

 기준보수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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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산재보험료 산정 방법 

 ●  ֲḱ     ֧    

 
 

   ֖ ֲ      

 

 

 

 

산재보험료 = 개인별 월 보수액 × 산재보험료율 

 

◈ 월 보수액의 산정    ※ 보험료 징수체계를 ‘기준보수 → 실보수’로 전환 

  ( ) ֫     사업소득*(A)ֲ ḱ   

    ֲ  (B)ֲ  경비(C)   ḉ  

 

 

   *  с Ḋ (ᴻ   )֖  ḉԁ (֫ Ḋн )    н  

월보수액 = (사업소득 A  ˾비과세소득 B)  ˾경비 C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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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경비 

 ● - ֲ   (Ӻ ֫ )  Ӻ   

     (֖  ֖    ḉ ) ֫ н   Ӻ н  

 
 

 ● Ӻ ֫  ֖ ֶ   ֖ , ֖ ֲ   

    Ӻ ֫     (Ӻ ֫ )  30.3% 

 

  

  경비 = (사업소득 A  ˾비과세소득 B) × 경비공제율 

 

◈ 산재보험요율(직종별 요율)    ※ 사업장(업종별)의 요율 → 직종별 요율로 전환 

 ● ֫   ᶮ  ḱ   ֖ ֶ  ֖   

    ’23    1.7% + ᷊   0.1% н = 총 1.8% 

 ● ֫       임금근로자에게 적용되는  

     요율(개별실적요율) 산정에 미반영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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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월 보수액의 신고 

 ●  ֫  , , 월 보수액   ֫    

  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신고 

 -  н ḱ  ◓ ֖  ֫ н  ֖ н (    ) 

 -  ( )   ֖  , ( ḱ ֫ - 1љ   ԁ ) ֫ 

   ◓  ֖   
 

  

  

 

 

◈ 월 보수액의 정정 신고 

    ֫ н   ֖   Ӻ    

    ֖   ֫◓  ֖   (신고서식=정정서식) 

  ֫ н    ֖    ֖  ֶ Ӊ 

        ֖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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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 

 

◈ 보험료 경감 

 ●     , Ӻэ    Ӻэ   

    ֖  ֖ (6  )  , 50%  ◓  Ӻэ   

     ’23.7.~’24.6.까지 25% 또는 50%  Ӻэ  

  

 

•  

 

◈ 보험료 부담 및 원천공제, 납부 

 ● ( )  ֫ ( )н оо   

 ●    ֫    ֲ   

     ▲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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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산재보험료 산정 예시 

 ●  7    9,000,000  Ӻ ( ֲ  0  н ) 

   -  Ӻ : 9,000,000  30.3% = 2,727,000  

   -   : 9,000,000   ˾ 2,727,000  = 6,273,000  

   -  : 6,273,000   1.8% = 112,914  = 112,910 (  ) 

   -  (Ӻэ  50% н ): 112,910   50% = 56,455  = 56,450  

   -     оо   : 56,450   2 = 28,225 (  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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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사업주•종사자 분담 보험료 산정 방식 개선(’24. 1  ᶎ   )  

 ●  н оо    개인별 월 보수액에 산재보험 

    료율의 ½를 곱한 금액    01     ֲ 

  ) ֫    6,273,000 ֖  ( ᷊  ) 1.8% 

    
ᴺ      

 

(  ) 

  

  

 6,273,000   1.8% = 112,914  112,910  112,910  2 = 56,455  

љ  

 6,273,000   0.9% = 56,457  56,450  56,450  

 6,273,000   0.9% = 56,457  56,450  56,450  

ԁ 112,900  

 10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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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사업장 관리 체계 
  본사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하나의 노무제공자 관리번호 부여 

  -  , н       

    ᴻ  ֖   Ӻ    н (     ) 

   ※ 기존 하나의 회사에서 노무제공자의 소속이 본•지사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 

         의무적 분리적용 → 하나의 산재보험 관리번호로 통합 

 

◈ 보험가입자의 주요 의무     ※ 보험가입자가 화주(사업자)인 경우에도 다음 의무 이행 

 ①  ֶԁ ֖(  ֫   ▐  14  ◓ ֖.  

    , 2̃3.7.1.  ֫   Ӻ  2̃3.7.14.ṍ  ֖) 

 ②   ֖( ), ③  ֫   ▲   

  → 오프라인으로 화물차주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위와 같이 신고.  

      다만, 화물 플랫폼(정보망)을 통해 화물차주를 사용하는 경우 플랫폼사가 사업주를  

      대신하여 위의 의무 이행(플랫폼 운영자 특례-후술) 



4. 플랫폼 운영자 특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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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법적 정의(산재법 제91조의15) 

  (  )  ֫     ֫  

    љ ḱ    

  (  )     ֫  ֫  

     ) ḱ , ḱ , ḱ ,   

  (  )      ֫  љ   Ӏ   

           ) ḱ    Ӊ э  љ   

  (   )    ֫         

     н ( ) )   , ,   

◈ 제도 도입 배경 

  н    ḱ      ֫  

    ֖  н н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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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 

 ●     (  н )    

     (  н н  ) 

       ֖ 

       љ ( ֖ с )  ֖ 

            ֖   

           ֫   ̋▲  

    5  с ֫  ֶ  ֫   

     ֫   ▲   ԁ  љ  

  ,  Ḋ  љ     Ӻ   ֖,     

      ̋    →     ֫ ▲     

     (  )н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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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화물 전용 플랫폼 운영 실태 

 ● •대리운전 플랫폼과 달리 (   )н      

     ֫  ╩ 플랫폼은 보수 미중개 

   -      .  ,  ◓  љ  플랫폼 운영자가 산재보험 관련 

      신고 의무만 이행. 사업주가 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 

  

* : ,        

노무제공 

플랫폼종사자 

  화물차주 

화물 
플랫폼사 

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
(플랫폼 이용 사업자) 

 화물운송사업자 

 화물주선사업자(인수증) 

 화주(사업자) 

플랫폼 이용등록 

산재보험료 납부 
(플랫폼화물차주 관리번호)  

산재보험 
신고 

(개시번호)  

( н) ỢŅ24ᵙ₩ н,  н϶,  ṽ₩ ˲ ʑɿᴮậ н ּͧו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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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플랫폼 운영자 특례 적용 화물 플랫폼의 판단 기준 

 ●   ұ    Ӻ      

   ①산재보험법 상 사업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있고,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

      운송의뢰에 대해 운송 중개만 행할 것* 

     * н     ұ   ḱ  ԁ  

        ( )  Ӻ     → 더운반, 브로캐리, 센디 등 

   ②플랫폼사에 등록된 화물차주가 있고 플랫폼을 이용하여 배차*할 것 

     *         ╩    ұ  

          ҭ╩,   Ӻ          

       н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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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화물 플랫폼 (보수 미중개형)을 이용한 운송 의뢰 건 신고 대상 구분  

 ● 월 보수액 신고 대상 

  -     ( ,  , ḱ  ԁ  

       ( )  )    ұ    

 ● 월 보수액 신고 제외 대상 → 운수사업자가 직접 월 보수액 신고 

  -    н  중개대리(선착불) ұ   Ӻ (  ) 

  -    н       Ӻ * 

    *  ◓ (  ұ,  )   ֖   н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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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화물플랫폼 (보수 미중개형) 이용 사업자의 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 

 ●  н ֖       플랫폼 이용 

   사업자가 플랫폼 종사자로부터 보험료를 원천공제 후 플랫폼 이용 사업자 

   부담분과 합산하여 납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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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플랫폼 화물차주 관리번호  

 ●  љ       ▲  ֶ   플랫폼 화물차주 

     관리번호 부여 

    -  н     Ӻ   ḱ  ╩     

      ֶ   

    н   н  Ӻ    ֶ    

       ֫  ֶ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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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산재보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 및 인정 기준 

 ● ᷊  Ӊ 업무상 사고, 질병 및 출·퇴근재해   

 ● ᷊     ḱ  ֫ Ӊ Ӊ  

  

   

◈ 업무상 재해 인정 신청(요양급여 신청서 제출) 

  (֫  ֶ  ḱֶ) 23.7.  ḱ    ֶ   

    Ḋ ө  Ḋ 의료기관 관할  ḱֶ  Ӻ 

  ( ) 사업주 날인( 1ɳ8.1. 폐지) 없이 ֫     

   -   ḱֶ 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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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 신청 

유족급여 
장례비 

휴업급여 
요양급여 
상병보상연금 

장해급여 
간병급여 
 

직장복귀지원금 
직업훈련비용 
취업알선, 창업지원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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ọ Ѭֿ 

ṩḎŪḮ 
ᵛῑ 

 ọ ἀ֩ 

Ḟиֵ ֩ě 

Ḟиֵ Ὂҟ 

ṩḎŪḮ ὄŪḮҹ ďỨ(Y/N)  

Ềлậ֩ậ Ềл Ѥ  
Ềлậ֩ ậ ᵟậ 

Ḟиֵ Ὂҟ 
ⱬỨẊṽ  ᵟậ 

 ȳиỪĦỀ Ḯҹ Ẵ 

 ֬ọ ỡṰ ֩Ḟị Ẵ 

 Ḟиֵ ֩ẒḦ ậ  ọ  Ẵ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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ᴺ  Ḋ   Ḋ  ◓  

  

 

Ḋ  
 4     Ӻ  ֫  ḱֶ    Ḋ 

 -  с , (  ᴞ )  Ӊ Ḋ 

Ḋ   4   ( )    ḱс  ᶮ  70%  Ḋ 

ḉ  ḱс  2  Ӻ  ֲ  Ḋ 1~3Ḋ Ӊ Ḋ   ḉ Ḋ 

 

 

 

Ḋ  

    н ▬  Ӻ  Ḋ (1~14Ḋ)  Ḋ  

   [ ḉ(1~7Ḋ)  ḉ] Ḋ  ᶮ   ḉ( ḉ)  

  ※ 장해연금 일수 138일(7급)~329일(1급), 장해일시금 일수 55일(14급)~1,474일(1급) 

с Ḋ   с    Ӊ Ḋ 

Ḋ    ᶎ     Ḋ 

 

 

Ḋ  
    Ӻ  ( , ,  ) Ӊ ḉ( ᶮ   

   52%~67%)  ḉ( ᶮ  1300 ) Ḋ 

  ᶮ  120   ḉ    Ӊ Ḋ 

◈ 산재보험급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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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보험급여 지급 기초 평균보수   ※ 평균임금(고용부 고시) → 평균보수 개편 

 ● Ḋ , Ḋ   ḉḊ  Ḋ ḱ  ᶮ   

 

 

 
- (평균보수 정의)      3љ    

              

    ḉ   ḱс  ╩  ḉ    
 

- (보수와 임금의 합산) ᶮ  ḱс  ᷊ ( ᷊  )

 Ḋ  ḉ   Ӻ  ᷆ ḱс   ḉ    
 

- (평균보수의 산정) ֫  ֖    ḱ  ᶮ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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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(최저 휴업급여 보장액) ֫  ֖   ֫    ֖   

      ҭ   ֖ ֶ  ֖  

   →  2̃3.7 ~ 2̃4.12.  1일당 41,150원 (30일 환산 시 1,234,500원) 

 

 (부분 휴업급여) ḱс    Ӻ  ᶮ     

      ḉ  80% Ḋ  

   ḱс    Ḋ   ֖ Ḋ   

 

 



<참고>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※ 정부는 계도기간(6개월)을 두어 과태료 유예 검토 중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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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과태료 

 

 

 

 

 

◈ 기타 불이익 

  ( Ḋ  ) ֶԁ  ֖    ▲(50% )ֲ    Ӊ Ḋ   

    Ḋ  50%( ֖  )  10%( ▲  ) (▲   5  ) 

  ( ḉ)  7%  ◓ ֲ(▲ḱ  30 ṍ  2%   1/1500,  5%   1/6000) 

  
ֲ  

1  2  3  

ֶԁ ֖   100  200  300  

  ֖  
  

֖  
1  3  

(100  ) 
1  3  

(100  ) 
1  3  

(100  ) 

ҭ  ֖ 
1  5  

(100  ) 
1  8  

(200  ) 
1  10  

(300  ) 




